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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키느라 아이가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조부모상은 5일간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코로나 확진·경조사 등은 100% 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고사를 보지 못했다면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 성적

(인정점)을 부여해 학기말 성적에 반영합니다. 만약 같은 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없

다면, 수행평가 성적을 활용해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경조사 때문에 지필평가를 

보지 못했다면 인정점의 100%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시라면 인정점의 80%

를 부여합니다. 다만 인정 비율이 100%라고 해도 학교마다 인정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원점수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시한 과목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윤태연 장학사는 “학생 거주지 해당 교육

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근거해 학교별로 ‘학업성

적관리규정’을 정한다. 학

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

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

적 산출 지침은 자녀가 다

니는 학교에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경조사로 시험을 못 보면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도움말 윤태연 장학사(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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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비율 결시 사유

100%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시 
법정 감염병 확진 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명한 등교 중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대회나 훈련에 참가한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험 또는 특성화고 입사 시험 당일 
경조사로 인한 결시 등  

80%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결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결석 사유에 의한 결시
병원학교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 등 

최하점의 차하점(-1) 미인정 결석이나 징계로 인한 결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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